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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 통 합 규약 개 규약안 심사보고

2014. 10. 17.( )

건 통 원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: 2014. 10.   

 나.  안  : 천 역시

 다.  : 2014. 10.   

 라. 상  : 2014. 10. 13.( 219  시  1차 건 통 원 )

  ○ 안 명 : 건 통  강 상 

  ○ 검 보고 : 건 통수 문 원  헌 

  ○ 질   

  ○ 원안가결

2. 안 명 지

 가. 안

  ○「 직 」  개 (2013.3.23.)에 따라 앙행  명칭  변경

에 따라 수도 통 합 규약에  하고 는 앙행  명

칭  비하고  함.

 나. 주 골

  ○ 수도 통 합 규약 합  6  2항, 6  3항 4 , 5   

“ 해양 ”를 “ 통 ” 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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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문 원 검 보고 지

  ○ 「 직 」  개  변경  앙행  명칭   “ 해양 ”를 

“ 통 ”  비하고  하는 사항 므  별다른 견  없습니다.

4. 질   답변 지

  ○ 없 .

5. 지

  가. 찬  : , 경 , 신 , , 철운, 도 ,  원

  나.   : 없 .

6. 심사결과

  ○ 원안가결.(재 원 : 7명, 찬  : 7명)

7. 타

  ○ 특 사항 없

  1. 수도 통 합 규약 개 규약안 1 .

      2. 신· 문 비표 1 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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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  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 앙행정기 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    

개정한다. 

   제6조 제2항 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

   제6조 제3항 제4호 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   제6조 제3항 제5호 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부    칙 <2014.  .   .>

 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 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

거쳐 안 행정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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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 대비표

       행 개      정(안)

6 ( 합    격) 

  ①(생략) 

  ② 합 는 15  원    

하 , 울특별시 5 , 천 역시 3 ,  

경 도 5 , 해양  2  

한다.<개  2009.10.22〉

  ③ 원  다  각  가 다.

<개  2009.10.22〉

   1. 합원  통업무 담당  각1

   2. 합원  에  천하는 통

       상 원   원 각1

   3. 합원  지 치단체   

천하는 통  문가 울특별

시 3 , 천 역시 1 , 경 도 3

   4. 해양  역 통 담당  1

   5. 해양  천하는 통

       문가 1

6 ( 합    격) 

  ①( 행과 같 )  

  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 통 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.  

  ③-------------------------.

 

   1. 2. 3  ( 행과 같 )

  

  4. 국토교통부----------------

  5. 국토교통부----------------

     ----------


